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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진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지 거의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국제사회가 COI 설립 10주년 기념을 준비하고 
있지만,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국제 범죄 가해자의 책임 
규명은 여전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이는 국제 사법 제도와 COI, 
그리고 피해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COI 보고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나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가해지는 편견과 수치심으로 인해서 
기록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또한 “보고서가 관련 있는 폭력의 
정도를 부분적으로만 담아냈을 수도 있다”고 한다.1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래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생존자 중심적
(Survivor-centred)인 성폭력 조사 표준안으로 등장한 무라드 코드
(Murad Code)2와 헤이그 원칙(The Hague Principles)3 에 이어서 북한 
인권 분야에 특화된 트라우마 기반 접근(Trauma-informed approach)

의 생존자 중심적인 성폭력 조사 기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권조사관들이 기록 과정에 생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생존자가 구상하는 책임규명 및 정의구현 방식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생존자 발언 확대를 향한 한미래의 첫 
발걸음이다.4 보고서 내에 쓰인 정보는 북한이탈주민 공동체에 
사전에 연락 후 연구에 필수적인 동의 과정을 거쳐 수집되었다.
한미래는 설문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성폭력 조사와 기소에 관련된 
국제적인 지침과 기준을 살펴본 후, 북한이탈주민이 성폭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묻는 포괄적인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성별과 나이를 고려하여 선발된 10명의 
설문조사 참가자들과 추가적으로 진행한 반구조화 면담을 통해 
설문조사의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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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한미래의 <북한 구금시설 데이터베이스> 인터뷰를 
젠더적 관점에서 재검토한 내용과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밝혀진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북한 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행위의 목록을 제시한다. 이 목록은 북한에서 어떠한 행위가 
성폭력으로 인식되는지, 사람에 따라 성폭력의 정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강간보다 많은 행위들이 성폭력에 포함할 
수 있다는 초기 단계의 발견을 보여준다. 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으며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또는 수정될 수 있다.

보고서는 또한 2015년 이후에 탈북한 50명의 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사회 규범과 
문화적 구조에 대한 초기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이 결과는 많은 경우 
인권 침해와 국제 범죄는 젠더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교차(intersectional) 분석을 적용해서 젠더화되어 있는 침해의 
구조를 파악하면 왜 특정 사람들이 특정 폭력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젠더와 상호작용하는 나이나 사회적 지위 같이 취약성을 
만들어내는 변수들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피해자가 이해하는 책임규명 방안과 그 
절차에 있어서의 그들의 역할에 대한 초기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마무리한다. 헤이그 원칙 중 “[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성폭력에 
대한] 권위적인 지침은 국제 범죄에 있어서의 성폭력을 충분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위협할 것”4 이라는 주장에서도 볼 수 있듯, 
성폭력을 둘러싼 법적 이해는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하다. 본 보고서의 결과가 추후의 인식 제고와 다양한 성폭력 
및 인권 침해를 기록하려는 움직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정책 제안

3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생존자 및 시민 사회와 협력하여 
오랜 시간 간과되어온 북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의 기록을 더 잘 이해하고 
지원해야 한다. 젠더-반응적 (gender-

responsive), 생존자 중심 및 트라우마 기반의 
기록활동은 범죄 기반 정보를 보존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가 
되어 젠더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미국, 유럽연합 및 기타 동일한 뜻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회의, 정책 및 외교 개입에서 북한의 젠더 
정의를 다루는 등, 분쟁 관련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예방을 다루는 광범위한 의제 
내에 북한이라는 맥락에서의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이 보고서의 작성에 참여한 많은 
생존자들은 성폭력의 구조적 
동인으로서의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과의 교차점을 포함하여 성폭력 
및 그러한 폭력의 젠더화된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거나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로 인해 생존자들이 
북한에서 경험했거나 목격한 폭력을 완전히 
인식하고 보고하는 능력이 제한되어 인권 
침해 사례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더 중요한 것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젠더 문제에 대한 
공동체가 의식을 가지는 것은 생존자들이 
기록활동을 넘어 책임규명 활동에 참여할 때 
다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즉, 공동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북한 상황에서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이다. 시민 사회 단체, 재단 및 후원 
단체는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과 관련하여 
생존자와 그 생존자가 속한 공동체에 
기본적인 인권을 더 잘 알리기 위해 공동체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2
본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모든 
생존자들은 활용 가능한 책임규명이나 
정의구현 방안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했다. 정의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은 
생존자들이 활용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 선택권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규명에 대한 생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은 국가, 다자간 기관 및 사법 
행위자가 관련 공동체와의 연계 활동을 통해 
생존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정의에 
대한 선호도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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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체계

본 섹션에서는 북한의 국내 법적 구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성폭력과 관련된 북한의 국제적 의무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려 한다. 북한 법률상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10대 원칙’)이 
갖는 절대적인 국내적인 권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는 
국제인권법에 구속됨을 밝힌다.

북한은 국내법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하고 구제책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남성과 여성의 평등은 
법과 실천 모두에서 보장된다]”5 고 말한 것과 다르게 
한미래가 탈북여성 및 남성에게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이러한 국제적 의무, 특히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6

북한의 국내 사법체계 상에서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금지하는 원칙 체계는 다음 세 가지와 
같다: 1) 10대원칙,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상위 원칙으로 
인식되는 것은 당의 10대 원칙이며, 다른 두 원칙은 
차례대로 차등적 중요성을 가진다. 북한의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은 북한 내 모든 국내 정책들을 만들고 그 
시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방지에 관련된 정책 역시 담당한다.7



더 기반 폭력의 전제 조건으로 정의한다. 그
러나 성행위를 구성하는 추가적인 행위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수반하지 않는다. 추가
적으로, 해당 법령들은 삽입이나 신체적인 
접촉을 동반하지 않는 강압적이며 동의를 
얻지 않은 성행위를 성폭력의 일종으로 규
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내 성범
죄 인식의 제한적인 범위와 피해자 보호 수
단의 부재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 국제인권법 

국제법은 북한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규정
을 포함한다.11 북한은 성폭력 및 젠더 기
반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협약
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12 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ESCR)에 가입되어있다.13 
북한은 1981년 ICCPR에 가입한 이후부터 
해당 협약의 구속되며, 이 때문에 자국민들
의 ICCPR 6조 생명권, 그리고 9조 자유와 안
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추가적으
로 ICCPR는 3조 여성과 남성의 동일한 사회
적 권리와 정치적 참여 권리를 보장하며, 4
조는 법 아래의 동일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ICCPR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
력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지만 유엔 인
권위는 가입국에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의 예방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인권위 일
반논평 35항은 “[가입국에게] 여성을 대상
으로 하는 가정 내 폭력 등의 형태의 폭력에 
대해 적절한 형태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인권위 일반 논평 36항은 “미성년 및 
성년 여성에게 자행되는 극심한 젠더 기반 
폭력인 페미사이드는 생명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서술했다. 추가적으로, ICCPR 7
조는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를 금지한다. 유
엔 인권위는 국가기관 소속 공직자들에 의
해 자행되는 성폭력을 고문의 일종으로 분
류하고 있다.14

• 10대 원칙

10대 원칙은 1974년에 제정되었으며, 북한
의 실질적인 헌법으로서 기능한다. 해당 원칙
은 북한 내에서 최상위 권위를 가지는 법령으
로 간주되며, 10개의 개별 구성요인들은 모
든 북한시민들이 가져야하는 모범적인 자세, 
인식, 그리고 행동 양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다. 10대 원칙은 북한 국내 법의 설립과 적용 
과정을 규정하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가르침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
준으로 사용된다. 10대 원칙은 북한 내 성폭
력 및 젠더 기반 폭력 방지 법을 포함한 국내, 
국제적 인권 기준을 위반 사유로서 기능하며, 
이 때문에 북한 내에서는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사법, 입법적인 접근이 
아닌 정치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사회주의헌법 제3조는 국가는 김일성-김정
일주의8를 따르며 10대 원칙을 국내법과 국
제법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
회주의헌법 내 성폭력 보호 조항은 집행 가
능하거나 강제된 법적 권리로 볼 수 없다. 예
를 들어, 사회주의헌법은 명목상 “공민은 국
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5조)”, “17살 이상의 모
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
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66조)”, 그리고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
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제77조)”고 규정
하고 있다.9

• 북한 형법

북한의 형법 체계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된다. 북한 형법 체계는 강간, 상관의 위
력에 의한 성행위 강요, 그리고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성폭력으로 구분한다.10 이 중에서 
미성년자와의 성행위 항목만이 남성과 여성 
양측을 가해자로서 성립될 수 있다 정의하고 
있으며, 세 항목 모두 성행위를 성폭력과 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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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미래가 북한이탈여성 및 남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 

심층면담, 북한 구금시설 데이터베이스(NKPD)의 젠더 검토를 통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행위를 포함하는 

목록이다. 일관성을 위해 이 설문조사에는 헤이그 원칙에 명시된 

용어를 사용했다. 각각의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진 경험과 사회적 지위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그것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작용하였을 것이다.

아래의 목록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기록하는 포괄적인 목록이 아니며, 추후에 확장될 

여지가 있다. 개별 항목들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인식되는 

정도의 경중을 시사하지 않는다. 제2장, “성폭력에 관한 인식”은 본 

목록을 보완하는 최근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기반한 북한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제1장: 

성폭력 및 젠더 폭력 행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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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치 않는 나체 노출 / 성적인 행위에 노출

2
의학적 이유와 무관한 성적인 신체부위 
(성기, 항문, 가슴, 처녀막 등) 검사

3
성적인 신체부위에 입맞춤, 핥기 등

4.
생식기를 만지거나 만지게 하는 형태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 강요, 혹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곁에 눕거나 앉기

5
강제임신

6
강제임신, 강제거세를 통한 번식 결정권 박탈

7
성적인 발언을 포함한 개인의 신체를 주제로 
한 언어 폭력

8 
성적 접근 거부에 대한 징벌

9 
소셜미디어나 기타 온라인 매체 상에서 
개인의 나체, 부분 나체, 아니면 성행위 
상황을 담고 있는 시청각 자료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10
월경 관련 위생관리 행위 등의 사적인 
공간에서 행하는 생리현상 관련 행동을 
공공장소나 타인 앞에서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1
정도나 깊이와 무관한 신체 부위 삽입행위

12
정도와 깊이와 무관한 물체 삽입행위

13
모욕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무례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원치 않는 
다음과 같은 성행위 일정의 강요:

a) 성적인 음성, 언사, 몸짓을 강요
b) 휴대폰 등의 개인 통신장비의 무단검열, 
조회
c) 성적 대상화나 성적 욕구 표출로 간주될 
수 있는 형태의 시선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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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한 북한이탈주민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와 

피해사실 공개에 대한 장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1) 신체적 행위로서의 성폭력에 대한 이해, 2) 피해자 비난 

및 적극적 동의 여부, 그리고; 3)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이 그 세 

가지이다.

북한에서는 의무교육 과정에 성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면담자들에 따르면, 성은 사회적으로는 물론 가족끼리도 편히 

이야기하는 주제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하나원을 거치며 주로 사전 예방에 관련된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정보를 일부 습득하지만, 주로 유튜브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접한 보도들을 기반으로 관련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5 

대한민국 정착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보다 더 다양한 성폭력 

관련 개념들을 접하게 되지만, 북한 사회통념상 일반화된 성관념이 

여전히 내재되어 유지되고 있다. 

제 2장:

성폭력에 대한 인식

한미래의 설문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남성들에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성폭력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고르는 질문을 제시했다. 응답자는 해당되는 단어를 다중선택 할 
수 있었다.



신체적 행위에 국한되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

아래의�보기�중�어떠한�행위가�성폭력에�해당된다고�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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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대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성폭력을 주로 신체적인 행동이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의 50% 이상이 
(여성 14명, 남성 12명) 성폭력의 성립에 
있어서 신체 접촉이 필수적이라 답했으며, 
응답자들의 25% 이상은 같은 질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22%의 
응답자들이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성폭력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삽입과 같은 뚜렷한 
신체적 요소가 존재해야만 성폭력 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식했으며 이는 강간, 
강제성매매, 강제임신, 성추행, 신체폭행, 
강제낙태 등을 포함한다. 

흥미롭게도 여성 면담자 5명 중 한 명만이 
성폭력 및 젠더 폭력이 “강제 성폭행”16 

으로 국한된 개념이라고 인식했다. 최근 
대한민국에 정착한 해당 여성 면담자 한명을 
제외한 2017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여성 면담자들은 북한에서 
거주하던 때에 비해 더 넓은 범위의 행위들을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대다수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인 언행 역시도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의 일종으로 인식했다. 
 

남성 면담자들은 대체로 무엇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훨씬 더 
좁은 견해를 보였다.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의 
대부분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이 질내 
삽입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일례로 대다수의 남성 면담자들은 
원치 않는 성적인 언행, 응시, 접촉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의 일종이라 인식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동시에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남성들에게 
적대적”이라고 답변했다.17 한 남성 면담자는 
대한민국 정착이후 실수로 여자를 만지는 
것이 성범죄로 인식된다 여겨서 조심한다고 
답변했다.18 또 다른 남성 면담자는 2021년에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 여자를 응시하는 
것이 위험하다 여기게 되었으며 동성애자로 
여겨지기 싫어서 남성과의 신체접촉에 
조심스럽다 답변했다.19

가장 최근에 탈북한 남성 면담자의 응답은 
더 나은 기록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젠더 
정의를 지원하려면 비신체적 성폭력 행위에 
대한 정보를 북한이탈주민 공동체에 알리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여성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다고 밝힌 이 남성 면담자20 

는 “[북한의 남녀 사이가 편하고, 여성들은 
대한민국에서처럼 남자들이 실수로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 일을 크게 만들거나 
신고하지 않는다…남자를 속이는 여성도 
많다. 북한의 여성인권 상황은 대한민국보다 
심각한 것이 맞지만 남한에서처럼 ‘성희롱’ 
문제가 있지는 않다]” 고 이야기했다.

ʻ성적인’ 행위에는�신체적�접촉이
 필수적인가요?

11 아니요

26 네

13 잘�모르겠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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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들의 답변에 비추어 보면 가부장적이고 이성애 규범적인 
관습이 북한의 직장과 가정에 만연해 성폭력이 하찮게 여겨지고 
피해자가 “[부주의]”하거나 무분별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스스로의 안전과 사회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21

면담자들에 의하면 북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들은 
피해를 신고할 시 추가적인 피해에 노출된다. 가장 최근에 탈북한 
면담자들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들은 경찰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가해자를 신고하지 않으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인 위치나 재력과는 무관한 현상이라 증언했다.22 이는 
북한의 사회통념상 강간 피해 여성은 배우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23 외부문화와 변화하는 사회통념에 노출된 
결과 혼전성교에 대해 더 개방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 북한이탈주민 역시도 비슷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들은 사회적인 탄압을 
경험하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24

하려 한다거나, “성적으로 문란”25하거나, “정신이상”26 상태인 
것으로 인식된다.

설문 응답자들의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 한미래는 
상황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응답자들에게 해당 상황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질문했다. 아래의 두 섹션은 시나리오별 응답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 증언과 성폭력 조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한다.

적극적 동의 개념의 부재에 
기반한 피해자 비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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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들은 지인, 친구 등의 피해자와 면식이 있는 대상으로부터 
당한 강간은 동의 하에 이뤄진 성행위로 인식한다고 말했다.27 

강간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50명 중 12명만이 부부강간을 
성폭력으로 인식했다. 면담자들의 경우, 절반보다 적은 인원 (남성 
1명, 여성 3명)28만이 해당 개념을 이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내에서 성적 파트너 관계 내 강간의 개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그렇기에 성적으로 폭력적인 
행위로 인식되지 않는 현상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면담자는 그들이 북한에서 거주할 때 북한 
내의 가정폭력이 큰 문제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같은 
친밀한 사람 사이에서 서로를 강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은 설문 응답자들이 성적 파트너의 
성행위 강요가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확실히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사했다. 이러한 반응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밀함이 성폭력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화적인 인식은 성폭력 
신고와 기록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대감과 적극적 동의에 대한 혼동

<<■와 ▲은�연인�사이이다. ▲는�원치않지만 ■의�지속적인�요구에�의해�성관계를 
가졌다.>>  이와�같은�상황이�성폭력으로�인정된다고�생각하시나요?

전혀�성폭력이�아니다 무조건�성폭력이�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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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환경에 대한 인식

많이 알려진 것과 같이 강압적인 조건에서의 성적 행위는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 구금 상태에서와 같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등이 억압적인 외부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적극적 동의가 
불가능하다.

한미래가 북한 내 구금시설 데이터베이스(NKPD)를 위해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북한 사람들은 강압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조사팀은 NKPD에 기록된 223건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사례 중 인터뷰 대상자 대다수가 강압적인 환경에서 
발생한 강제낙태, 강제적인 자궁검사 (몸수색), 성적 학대 위협, 
강간 등의 특정 행위를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설문 응답자의 
40% 이상이 공직자가 강압적인 성행위 후 추가 ‘혜택’이나 ‘특권’
을 제공한다면 그것을 동의한 성행위로 인지했다. 대다수의 설문 
응답자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했으며, 그렇다면 이러한 성행위가 성폭력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수감자가�구금시설�안에서�계호에게�성상납을�한�후�면회�기회와�노동�면제를 
받을�수�있었다.>>  이와�같은�상황이�성폭력으로�인정된다고�생각하시나요?

전혀�성폭력이�아니다 무조건�성폭력이�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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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

면담자 전원과 설문 응답자의 과반수 (50명 중 
41명)는 남자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식했다. 면담자의 대다수는 
성행위를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이성애적 
폭력으로 이해했으며,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은 
남성이 여성을 신체적으로 압도할 때만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이는 면담자들 사이에서 
북한에서는 남성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며 피해자가 될 수도 없다는 믿음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면담자들에게 남성들이 강간 등의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를 질문했을 때, 대다수의 
면담자들은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유약하거나 
심약해서 “열등한”35 가해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식했다. 추가적으로, 모든 
면담자들은 남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의 
가해자가 여성으로 국한된다고 인식했다.

면담자 중 한 명은 “여자 한 명 [감당]하지 못한”36 

사실 때문에 남성 성폭력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또 다른 면담자는 
성폭력 피해 남성들을 “여자에게 성폭력을 
당했으니 모자란 사람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인정 안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37  이러한 
시각은 북한 문화 내에서 보편화 되어왔으며, 
남성 면담자들 역시도 비슷한 사회통념을 가지고 
있었다. 한 남성38 면담자는 남자가 여자에게 
성폭행을 당할 수 없다 생각했으며, 여성 
상관일지라도 남성 부하를 성폭행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했다. 
 

“[남자가 추행당하거나 강간 당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 여자가 남자에게 그런 짓을

하겠는가?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하자면,성적으로문란한나이먹은여성이젊은
남성을대상으로그럴수는있겠지만그경우도젊은
남성과기혼여성양측이원해서발생했을것이다.]”

모든 면담자들은 남성이 다른 남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자행할 수 없다 생각했으며, 만약 
발생한다 해도 해당 경우를 대다수의 북한 주민이 
북한 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동성애의 
일종으로 인식했다. 한 면담자39는 북한에서 
동성애는 부패한 자본주의 문화의 결과물로 
지칭될 때만 이야기 된다고 밝혔다. 면담자 두 명은 
동성애 행위를 남성 대상 강간으로 인식했으며, 
북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다 생각했다.40 최근 
탈북한 면담자 한 명은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성폭력을 당한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다.

 
““[남자가 다른 남자를 어떻게 성폭행해요?

그런 사람이 존재하긴 하나요? 범죄자들이
그럴수도있겠지만,나는그런경우를들어본적이
없어요.(북한에서)동성애는불법이며,(북한에는)
동성애자가거의없어요.이렇게여자들이많은데
어째서남자와그런짓을하나요?미치지않고서야
그럴리가없어요.]””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만연한 동성애 혐오, 
동성애와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폭력을 동일시하는 인식, 그리고 이와 관련된 
차별이 성폭력 피해자인 남성이 자신의 경험을 
인권조사관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면담자의 70%가 남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성폭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했다. 이러한 문화적 환경은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내에서도 계속되어 남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낙인과 
차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적인 통념은 북한에서는 남성 대상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강화해 인권조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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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섹션은 대한민국 내 북한이탈주민 공동체가 성폭력에 대한 

책임규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책임규명과 정의구현 

방안에 대한 설문을 통해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탈주민 

공동체는 국내외 여러 책임규명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식이 낮은 

편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내에 관련 정보를 보급한다면 

유익할 것이다.

제 3장:

책임규명과 정의구현



북한 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를 
위한 책임규명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들은 북한 내 사법적 개혁이 
책임규명 활동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 중 대략 80%은 (50명 중 39명) 
가해자들에게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피해자 
보상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대답했다. 모든 
면담자들은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더 높은 형벌, 
더욱 적극적인 관련 범죄 기소 활동 등의 형법 
개정이 북한 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면담자들은 북한에서 노동당이 
성폭력 관련 법을 집행하여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점이 없음을 고려할 때, 그와 관련한 사법 
개혁과 적극적인 기소가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고 
표현했다. 면담자들은42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의 유일한 행위인 강간은 이른바 ‘
비사회주의적’, 그리고 반당적 범죄에 비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아 집행되거나 
기소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한 
면담자는 노동당이 당의 선전선동과 모순되는 
북한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감추고자 성폭력 
관련 범죄 예방 및 기소를 억압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른 면담자들은 공직자들 사이에서 만연한 
부패가 성폭력을 범죄화하는 법의 집행을 
저해한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가 
정치적 우선 순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으로 강력하거나 부유한 
가정의 피해자만이 가해자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금전적 뇌물을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가해자나 
피해자 중 어떤 쪽이 관련 공직자들에게 더 많은 
뇌물을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재판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45 한 면담자는 피해자들은 
정의구현을 위해 사법 체계를 믿기보단 
사적제재를 택해서 가해자를 폭행하곤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법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46

 
한 면담자47는 북한의 문화적 규범과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법적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세 명의 면담자48 는 성교육의 부재가 
북한 내 성폭력 성행에 일부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많은 면담자들은 북한보다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의구현 노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면담자 본인들의 대한민국 사법체계 내 성범죄 
기소 절차에 대한 배경지식보다는 대한민국 내 
성범죄 보도에 기인한 시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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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im blaming due to the narrow understanding of consent

Prevention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and 
Accountability for Victims in the DPRK

Most survey respondents identified legal 

reform within the DPRK as necessary to 

support increased accountability. Nearly 80% 

(39 out of 50) expressed the belief that sentencing 

of perpetrators could become a necessary form of 

redress for victims. All interviewees perceived that 

the revision of criminal law, heavier sentencing of 

perpetrators, and more aggressive prosecutorial 

efforts to hold perpetrators to account must be 

prioritised in the DPRK i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s to be deterred.

 

Conversely, a significant caveat was that the survey 

respondents also expressed that legal reform and 

active prosecutions were entirely unrealistic in the 

DPRK, given there existed no political incentive 

for the ruling WPK to enforce laws relating to such 

crimes. Interviewees44 explained that rape, which 

is the sole act of sexual violence that is stipulated 

in the Criminal Code, is not considered a serious 

crime relative to so-called “anti-socialist” and 

anti-Party crimes, meaning that the prohibition of 

rape is rarely enforced and rarely prosecuted. One 

interviewee45 noted that the lack of legislation 

targeting sexual violence in the DPRK may derive 

from the WPK’s desire to conceal “negative” 

aspects in society that counter their domestic 

propaganda.

 

Other interviewees46 suggested that widespread 

corruption of state agents undermines the 

enforcement of laws criminalising sexual violence. 

Interviewees suggested that only victims from 

politically powerful or wealthy families would be 

able to afford to pay the necessary financial bribes 

to ensure a full investigation into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given the crime was not 

deemed a political priority. In a case where a 

perpetrator was prosecuted, it was understood 

that the outcome of a trial would be dependent 

on whether the defendant or victim offered a 

larger bribe to associated public officials.47 One 

interviewee explained, “people would prefer to 

take justice into their own hands and physically 

assault the perpetrator, rather than report the 

case. The law is useless in the DPRK.”48

 

It is notable that just one interviewee49 stressed 

that shifts in cultural norms and attitudes should 

accompany legal changes, while three interviewees 

suggested that a lack of sex education contributes 

in part to the prevalence of sexual violence in the 

DPRK.50 Further, many interviewees perceived 

that victims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stood a better chance of seeking justice through 

ROK courts. Necessary practicalities for this 

approach were not well understood and appeared 

to be informed by reporting of domestic cases of 

sexual violence within the ROK.

21

책임규명 방안에 대한 이해

설문조사 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내에서 활용가능한 일부 
책임규명 방안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심층면담 결과는 책임규명 방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거의 없음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설문 응답자들은 북한의 
암시장에서 유엔 공급 구호물자나 약품을 접하면서 국제기구의 
권위를 체감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49 지나가는 대화에서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0 한 면담자는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능을 이해한다 주장했으나, 
이어서 불법적으로 들여온 제2차세계대전에 관한 외국 영화에서 
해당 기관들에 대해 언급하여 알게 되었다 말함으로써 두 재판소에 
대한 이해가 부재함을 보여줬다. 51

아래�보기�중�들어본�적�있거나�알고�있는 
책임�규명�방안이�있다면�골라주세요.

유엔 
√√√√√√√√√√√√√√√√√√√√√√√√√√ 26  

국제형사재판소
√√√√√√√√√√√√√√√√√√√√√√√ 23  

대한민국�국내법정
√√√√√√√√√√√√√√√ 15

국제사법재판소
√√√√√√√√√√√ 11

진실�위원회
√√√√√√√√ 8 

마그니츠키�인권�제제�관련�법
√ 1 

국제�임시재판소
√  1 

보편적�관할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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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im blaming due to the narrow understanding of consent

Prevention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and 
Accountability for Victims in the DPRK

Most survey respondents identified legal 

reform within the DPRK as necessary to 

support increased accountability. Nearly 80% 

(39 out of 50) expressed the belief that sentencing 

of perpetrators could become a necessary form of 

redress for victims. All interviewees perceived that 

the revision of criminal law, heavier sentencing of 

perpetrators, and more aggressive prosecutorial 

efforts to hold perpetrators to account must be 

prioritised in the DPRK i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s to be deterred.

 

Conversely, a significant caveat was that the survey 

respondents also expressed that legal reform and 

active prosecutions were entirely unrealistic in the 

DPRK, given there existed no political incentive 

for the ruling WPK to enforce laws relating to such 

crimes. Interviewees44 explained that rape, which 

is the sole act of sexual violence that is stipulated 

in the Criminal Code, is not considered a serious 

crime relative to so-called “anti-socialist” and 

anti-Party crimes, meaning that the prohibition of 

rape is rarely enforced and rarely prosecuted. One 

interviewee45 noted that the lack of legislation 

targeting sexual violence in the DPRK may derive 

from the WPK’s desire to conceal “negative” 

aspects in society that counter their domestic 

propaganda.

 

Other interviewees46 suggested that widespread 

corruption of state agents undermines the 

enforcement of laws criminalising sexual violence. 

Interviewees suggested that only victims from 

politically powerful or wealthy families would be 

able to afford to pay the necessary financial bribes 

to ensure a full investigation into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given the crime was not 

deemed a political priority. In a case where a 

perpetrator was prosecuted, it was understood 

that the outcome of a trial would be dependent 

on whether the defendant or victim offered a 

larger bribe to associated public officials.47 One 

interviewee explained, “people would prefer to 

take justice into their own hands and physically 

assault the perpetrator, rather than report the 

case. The law is useless in the DPRK.”48

 

It is notable that just one interviewee49 stressed 

that shifts in cultural norms and attitudes should 

accompany legal changes, while three interviewees 

suggested that a lack of sex education contributes 

in part to the prevalence of sexual violence in the 

DPRK.50 Further, many interviewees perceived 

that victims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stood a better chance of seeking justice through 

ROK courts. Necessary practicalities for this 

approach were not well understood and appeared 

to be informed by reporting of domestic cases of 

sexual violence within the ROK.

22

 책임규명에 있어서 생존자의 역할

북한의�성폭력�피해자들이�그들의�증언을�유엔과�국제�사회에�공개적으로 
공유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하시나요?

14

매우�중요함

17

중요함

2

전혀�중요하지�않음

3

중요하지�않음

14

잘�모르겠음

설문 응답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규명 방안에 대한 
이해도와는 별개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북한 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믿었다. 60%가 넘는 설문 응답자들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의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경험에 관한 증언을 국제 
활동가들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혹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22



설문 응답자들은 책임규명 활동에서 독립된 인권단체의 역할이 
가장 크다 생각했으며, 피해자들의 역할이 그 다음으로 크다 
응답했다. 이는 인권단체와 기존의 생존자 주도 단체 그리고 
북한 디아스포라가 보다 철저하게 협력하여 생존자들이 밝힌 
요구 사항과 관점을 기록활동에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자료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줌과 동시에 생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다.

북한에서�일어난�성폭력에�대한�정의와�책임�규명에�대한�운동을�누가 
이끌어�나가야한다고�생각하시나요? (여러개�답변�가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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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예비 조사 결과를 통해 탈북한 북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을 바탕으로 북한에서 성폭력으로 간주되는 
행위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목록은 절대적이거나 
완전하지 않으며 추후 연구의 확장에 따라 추가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적극적 동의 개념의 
부재와 같은 북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이는 예비 조사의 단계이며 
해당 분야에 대한 한미래의 이해는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한미래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향후 
기록활동을 지원하고, 기록활동 및 정의구현에 대한 
생존자 주도의 접근 방식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한미래는 북한 내 성폭력 및 젠더 관련 폭력 피해자 
중심 인권조사 및 책임규명 노력에 필요한 포괄적인 
지침서의 구상을 위해 피해자들, 핵심 이해관계자, 
그리고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미래는 피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법 
절차 등 보다 포괄적이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생존자의 경험을 이러한 대화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할 것이다.

결론



부록I. 
       방법론

25

사회적 낙인이나 수치심이 북한 내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들이 본인의 경험에 대해 증언하는 일을 제한하고, 그에 따라 
관련 인권조사 및 책임규명 활동을 제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한미래는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25명의 북한이탈주민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관련 인식 설문조사와 2015년 이후에 
탈북한 5명의 북한이탈주민 여성과 5명의 북한이탈주민 남성을 
대상으로 대면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대상자들은 한미래 북한이탈주민 여성 
리더십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북한이탈주민 186명과 한미래의 
북한 구금시설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NKPD)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260명을 등을 포함하는 내부 북한이탈주민 연락망 
내에서 선정되었다.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질문들은 1) 북한 내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책임규명 활동을 제한하는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내의 사회적 및 문화적 인식, 2)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성폭력 책임규명 및 정의구현 방안, 그리고 3) 북한 출신 
개인이 성폭력 관련 담론에 대해 갖는 인식, 이 세 가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한미래가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에서 사용한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관련 용어 및 개념은 헤이그 원칙, 국제인권연맹의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용어사전 등 다양한 출처에서 차용되었다. 
그리고 면담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순화된 표현으로 정리하여 
인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데이터 분석의 주요 목적은 1)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내에서 존재하는 성폭력의 정의, 관련 지식, 인식 구조 파악 
2) 북한이탈주민 공동체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정의구현 및 
책임규명 방안 형태의 파악이다. 모든 분석 절차는 설문, 면담 
참여자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통제하여 진행되었다. 한미래는 
면담자들과의 교류과정과 설문 응답 결과 분석 과정에서 도덕적, 
보안 모범사례에 기반한 접근법을 채택했다.



부록 II. 
       심층 면담자 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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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III. 
       설문 응답자 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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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사회경제적�지위

북한에서�성폭력�피해자들이�실질적으로�얻을�수�있는�결과는�무엇인가요?

북한에서의�최종�학력 

18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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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계급/직위가 
강등됨

16

피해보상

12 사회로부터�부당한�취급을 
받았다는�인정을�받게됨

3

가해자에게�벌금이�부과됨

3 심리상담�지원

2

사회적인�변화

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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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내�직장에서�남자와�여자는�평등한가요?

전혀�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4
0

10

20
16

북한�가정에서�남자와�여자는�평등한가요?

전혀�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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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3
15

전혀�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2
1

6

12
29

북한에서�남자를�대상으로�한�성폭력이 
얼마나�빈번하다고�생각하시나요? 

ʻ성적인’ 행위에는�신체적�접촉이
 필수적인가요?

11 아니요

26 네

13 잘�모르겠음

북한에서�아래의�보기�중�누가�성폭력�피해를 
가장�흔히�경험한다고�생각하시나요?

여자 46  
     

북한에서는�가해자들이�처벌을�받나요?

전혀 받지 않음

항상 받음 잘 모르겠음

가끔 받음

<<■가 ▲에게�성관계를�가지는�조건으로 ▲ 승진을�제시하였다. ▲는�거절하지�않고 
성관계를�가졌다.>>  이와�같은�상황이�성폭력으로�인정된다고�생각하시나요? 

22

5 5
15

3

전혀�성폭력이�아니다 무조건�성폭력이�맞다

북한�내에�성폭력�피해를�경험하는�여자와�남자에게�생기는�편견에�차이가�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4  네 20   아니오 6 잘�모르겠음



북한에서�성폭력�피해자는�부정적인�시선이나�대우를�받나요?

1313 11 76

전혀�그렇지�않다 매우�그렇다 

북한의�성폭력�피해자들이�국제�법정에서
법적�조치를�추구하기를�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4매우�원함

원함

원하지�않음

전혀�원하지�않음 

잘�모르겠음

국제�법정이 
무엇인지�모르겠음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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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들에게�가장�필요한게 
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 

피해�보상

25 21

심리·사회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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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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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부터�부당한�취급을 
받았다는�인정을�받는�것

가해자의�형사�처벌

39

아무것도�필요하지�않음

1

기타

2

전�질문에�그렇다, 혹은�매우�그렇다라고�답변하신�경우�북한에서�성폭력�피해자가 
경험할�수�있는�부정적인�결과를�아래�보기에서�골라주세요.

•성폭력�피해자라도�좋지�않은�대우를�받지�않음  1  •

•사회적으로�낙인�찍힘  20 • 

•가족의�신뢰를�잃게됨 15 •
•해당�없음  12 •

•사회적으로�고립됨  10 • 

•친구들을�잃게됨  7 •

•법적으로�처벌받음  8 •

•퇴학/ 강제퇴직/ 강등�당함6 •

•가해자와�강제로�결혼하게�됨  6  •

•기타  1  •

•배우자로부터�버림받음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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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보기�중�북한에서�들어본�용어를�모두�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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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보기�중�개념을�충분히�이해하고�설명할�수�있는�용어를 
모두�선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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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보기�중�대한민국에서�처음�들어본�용어를�모두�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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